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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대학교 교수, 언론학

2005년 12월 초, 전 세계의 언론은 호주에서 발생

한 인종 폭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내 언

론 역시 분노한 호주인들의 표정을 담은 로이터 사

진과 함께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지만 인종 갈등이나

대립이 전무한 평화로운 나라로 인식되어 온 호주에

서의 폭동 소식을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이처럼 세계

언론이 이례적인 호주의 인종 폭동 사태에 관심을 보

였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900년대 초 호주 연방이

수립된 이래 1960년대까지 호주가 국가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시대착오적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동은 금방 진압되었지만, 1년여가 지난 금년 3

월, 호주 방송 규제기구인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는 당시 폭동기간 동안 한 특정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청취자들로 하여금 특정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폭동을 조장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 언론의 규제

기구를 간단히 소개하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내용

과 심의 여파를 다룬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드러

난 호주 방송 규제의 기본 틀, 즉 자율규제의 문제점

과 규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본다.

I. 호주의 언론 규제기구

호주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형태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매체의 관련사

들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

이다(표.1 참조). 방송의 경우, 두 개의 공영 방송사

(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BS:

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각기 독자적인 자체

헌장에 의한 개별적 자율규제를 행하고, 그 밖의 지

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유료방송 등 상업 방송사들

의 자율규제는 같은 유형의 방송사별로 행해지는 집

단적인 행태이다. 방송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방송은

자체적으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만들어 이를

호주 통신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통신 방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며, 또한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

토, 조사해야 한다.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는 시청자

나 청취자는 물론, 방송사도 의뢰할 수 있다. 텔레비

전과 라디오(그리고 신문) 간의 교차소유가 허용되

고 있지 않은 호주 방송 소유구조의 특성상, 호주 텔

레비전 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사는 각기 다른 자율기

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율 규정 역시 각기 다르다.

텔레비전 자율기구는 FreeTV이며, 라디오 자율기구

는 상업 라디오 방송 협회(CRA: Commercial Radio

64 . 언론중재 / 2007. 여름



Australia)이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는 호주 프레스

평의회가 정하는 실천강령에 준한다. 한국의 경우 인

쇄매체와 방송 내용에 관한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이

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호주의 경우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재 기구가 따로 없이

각 규제 기구가 불만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재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호주의 언론 자율기구 및 규제/심의 기구>

1. 호주 프레스 평의회

(APC: Australian Press Council)

호주 프레스 평의회는 인쇄매체인 신문과 잡지사

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율단체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

의 책임성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 추구를 주요 목적

으로 1976년 출범하였다. 언론의 자유라 함은 언론의

취재, 보도 자유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고 할 수 있는‘독자의 알 자유’를 뜻한다. 언론의 책

임과 도덕성은 당연히 독자의 이익과 공익을 고려해

야 된다는 뜻이다. 프레스 평의회가 행하는 주요 기능

은 독자들의 불만/불평 창구로서, 책임 있는 독립적인

언론 그리고 수준 높은 고질의 저널리즘을 추구한다

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프레스 평의회의 구체적인 기

능은 다음과 같다(Australian Press Council, 2006).

�신문, 잡지, 인터넷 형태로 인쇄되는 내용에 대한 불평/불

만 내용을 접수, 처리한다.

�회원사들이 독자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도록 권장한다.

�공익을 위한 정보 전달을 저해하거나 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사법적, 상업적 사안에 대해 면밀히 주시

하고 이에 단호하게 대처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수집의 자유 등 언론 이슈에 대해 정

부와의 대화는 물론 공청회나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상담을 제공하

는 한편, 관련 이슈를 일반인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프레스 평의회는 1976년 설립된 이래 주요 언론사

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적지 않은 굴곡을 겪어

왔다. 우선은 호주의 정통 언론사인『페어팩스』

(Fairfax)가 1982년에야 가입했고, 루퍼트 머독 소

유의『뉴스 리미티드』(News Limited)는 1980년

탈퇴한 후 1987년 재가입했으며, 「지역신문협회」

(Australian Suburban Newspaper Association) 역시

수차례에 걸쳐 탈퇴-재가입하는 등 회원사들이 유동

적인 행태를 자주 보여 왔다. 이런 유동적 현상 가운

데 가장 특이한 것은 1987년 당시 기자들의 대변 기

구인「호주 기자협회」(AJA: 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가 프레스 평의회에서 탈퇴한 것이다.

1987년 총선을 앞두고 애덜레이드의 한 신문이 논설

을 통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당(Liberal Party)을 지

지하는 글을 실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인 노동

당(Labour Party) 정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프레스 평의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평의회에 압

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평의회 회장은 정부의 이런 처

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임하였으며, 이 때 탈퇴한 기

자협회는 현재까지도 프레스 평의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레스 평

인종 차별 방송 심의로 본 호주 언론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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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모든 신문, 잡지사들이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성

은 배제하고 있다. 즉 평의회의 원칙과 철학이 자사의

논조와 상이하고 언론 업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협회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  

프레스 평의회는 회원사인 신문, 잡지사의 재정후

원으로 운영되며, 이사회가 회원사로 대표되는 방송

자율기구인 FreeTV의 경우와는 달리, 평의회는 다양

한 구성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2007년 현재 평의회

위원은 총 22인이며, 이 중 12명은 회원사를 대표하

고 나머지 10명은 비 언론인이다. 이 외에 프리랜서

기자(3인), 편집인(2인) 그리고 언론인 협회가 소속

되어 있는 MEAA(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를 대표하는 1인이 더 포함된다. 회원사를

대표하는 12인은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중앙지, 지방

지, 지역 신문 등 모든 종류의 신문사를 대표한다. 비

언론인은 경력, 사회봉사도, 경험, 지역 대표성 등을 고

려하여 선출되는데, 호주 8개 주의 각 주에서 최소한

한 명씩 선출되며 성별 측면에서 볼 때도 균형을 이루

고 있다. 현재 비 언론인 10인 중 여성은 6명이다. 

위원장은 과거에 언론직에 종사한 적이 없는 언론

과는 무관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며 전통적으로 전직

대법원장 등 주로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이사장직

을 수행해왔으나, 2000년 새로 부임한 신임 이사장

케니스 맥키논(Kenneth McKinnon)은 대학 부학장

출신으로 최초의 비 법조인 이사장이 되었다. 부 이

사장은 이사회의 일반인 출신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다수의 일반인을 평의회의 주요 결

정기구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성과 도

덕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잣대에 준하여 강

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

으로 평의회는 1996년 그동안 접수된 독자들의 불

평, 불만을 바탕으로 신문, 잡지사의 실천강령격인

‘Statement of Principles’의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실천강령은 신문, 잡지사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라기보다는, 협회가 불만내용을 처리할 때 근거하여

적용하는 일반원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ustralian Press Council, 2006).

1) 허위 내용이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확치 않은 내용을 확

인 없이 기사화해서는 안된다.

2) 기사화 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특정인을 명예훼손 한 경우

에는 즉시 이에 대한 정정 혹은 사과기사를 발표해야 한다.

3) 독자의 사생활과 개개인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직하

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사생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이 사항이 공익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이 명백

할 때에는 이를 기사화 할 수도 있다. 

4) 정당치 못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정보는 공익의 절

대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는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조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실 기사와 의견기사를 구분해야 한다.

�사실을 보도치 않거나, 거짓 보도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왜곡해서는 안 된다.

�특정 광고주 등 상업적 이익이 기사 보도나 의견기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6) 신문과 잡지는 다양한 취향을 추구할 수 있으나, 그 취향이

독자에게 불쾌할 정도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7) 특정 인종, 종교, 민족, 국가, 성, 장애인, 신체적 질병 그리

고 결혼 유무와 특정 연령층을 불필요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익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보도를 할 수 있다.

8)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비난의 대상일 때에는 공정성과 형

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난을 통

하여 균형 있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

9) 프레스 평의회가 판결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신문이

나 잡지사는 지면을 통해 이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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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불만 처리과정〉

독자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사설, 삽화

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특정 기자에 대

한 불만은 호주 기자협회가 소속된 호주 언론, 예능,

예술 협회(MEAA: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산하의 사법 위원회(Judiciary Committee)가

맡고 있다. 특정 기사, 사설, 혹은 삽화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독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신문사

나 잡지사에 문제되는 사항을 전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한 해명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

사가 출판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프레스 평의회

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불평/불만의 전달 및 처리과정에서 프레스 평

의회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 과정이 손쉽고, 경제적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불만 처리 신청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불만을 전

달하는 경우, 변호사는 처리과정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궁극적으로 해당 불만 내용을 다루는 사

람은 최초 불만 신청자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인쇄

매체에 대한 불만 건수는 당연히 잡지보다는 신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프레스 평의회가 구별하는 불만 내

용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

프레스 평의회에 접수된 불만은 그 내용에 따라

평의회 산하의 불만위원회(Complaints Committee)에

서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불만위원회 임원에는 일반

인이 반드시 포함된다. 불만위원회에서 검토된 불만

사항이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해당 기사를 실었던 신

문사나 잡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사는 이

에 이의가 없으면 이 사실을 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평의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할 시

에는 사설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문과 잡지에 대한 일종의 감시 기구라고

도 할 수 있는 프레스 평의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

에 대한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평의회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미비하다는 점이다. 우선 방송

감시기구인 호주 통신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프레스

평의회는 강령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방송 인가권과는 달리 신

문이나 잡지의 발행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규율을 다반사로 위반하는 편집자나 발행인에 대해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프레스 평의회는 감시기구로서의 위상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평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쇄매체를 상당히‘당혹스럽

게’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규정상 평의회의 판결

이 내려지면 해당 매체는 이를 반드시 게재하도록 합

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서 야기되는 부

수적인 번거로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신문사나

잡지사로서는 해당 이슈를 더욱 더 신중히 다룰 수밖

에 없고, 이것은 그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비치는 이

미지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ACMA: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호주 통신 방송 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

(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통신위

원회(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를

통합하여 2005년 7월 출범한 기구로 방송, 인터넷, 무

선 통신, 통신 분야를 규제한다. 호주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통합은 통신과 방송 그리고 기술과 서

비스의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측면에

서 스펙트럼을 탄력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융합에 따른 규제변화를 필연적

으로 인정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방송/통신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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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통합을 추진케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2007년 현재 위원회 임원은 총 7인으로, 위원장 1

인(상근), 부위원장 1인(상근) 그리고 5인의 평위원

(1인: 상근, 4인: 비상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위원들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보면 방송 관련 2인,

통신 관련 2인, 경쟁위원회 출신 1인으로 다양하다.

ACMA의 방송 관련 규제영역은 다음과 같다. 

�스펙트럼 조정 및 관리

�방송 인가권 행사

�방송의 다양성 및 콘텐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업

방송사의 소유 규제

�특정 이슈에 대해 프로그램 기준 혹은 인가 조건 내용을

고안한다.

�방송 종류별로 행해지는 자율 실천강령 내용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유도 개발

〈시청자/청취자 불만 접수 및 처리〉

시청자나 청취자가 특정 방송(ABC와 SBS 등 공

영 방송도 포함)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우선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해당 방송사에 이를 서면으

로 제출해야 한다. 방송사의 답신이 미흡하다고 판단

되면 이를 다시 ACMA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만 내용이 실천 강령에 관한 위반 사

항일 때는 해당 방송사에 우선적으로 제출하나, 실천

강령과 관련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경

우 불만 내용을 ACMA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텔레비전 캡션

�담배 광고

�정치 광고

�선거물

�커뮤니티 라디오의 스폰서 공고

�의약 광고

�어린이 방송 규정, 호주 콘텐츠, 앤티 사이포닝(스포츠

중계권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방송법(11조)에 따라, ACMA는 모든 불만 안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개인

적인 정보가 법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

단될 시에는 보고서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

(불만 제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표할 시에는 ACMA는 그 특정인에게 소명 기회

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사 보고서

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

ACMA의 일반적 관행이다.

II. 2005년 12월 방송에 대한 불만 내용과

ACMA의 심의 결과

2005년 12월 11일 5,000여 명의 호주 젊은이들이

크로눌라 해변가에 모여 중동계로 보이는 젊은이들

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런 상황은 다음날까지도 계속

되었다. 이 난동 중에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이

후 난동은 곧 진압되었다. ACMA는 이 난동이 동시

다발적으로 그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불만 신청자들은 2005년 12월 5일부터 9일 사

이에 방송된“Breakfast with Alan Jones”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폭력을 조장하고 특정 인종 출신(레바

논 출신 및 중동계)을 비방하고 이들에 대한 반감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사인 2GB에 공식적

인 항의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2GB의 답신이

불충분하다며 이를 다시 방송 규제 기구인 ACMA

에 제출하였다. ACMA는 항의 내용을 1년여 넘게

검토하여 지난 3월초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제가 된 방송사는 2GB 채널의 상업방송사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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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는 Harbour Radio이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Breakfast with Alan Jones”라는 토크백(talkback) 프

로그램으로,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데, 주로 청취자들이 전화통화로

호주 사회의 일상적인 제반 시사 이슈에 대해 진행

자와 대화를 나누며,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사회 각 분야 인사들과의 인터뷰와 논의도 프로그램

에 포함된다. 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알란 존스

(Alan Jones)는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

중 한 명으로 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항시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 Jones는 이전에도 그

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차

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예를 들면‘1993년의

호주인’으로 원주민이 선정되자 이를 모독적이라 발

언해 물의를 일으켰었고, 수차례에 걸쳐 사회적, 정

치적 발언이 문제화되어 법정 소송을 당하기도 한

그야말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이다. 

접수된 총 8개의 안건 중에는 문제가 된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New South Wales: NSW)주에서 적용되는 반 차별

법(Anti-Discrimination Act 1977, NSW)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

Act 1992) 2조 8(1)(g)항은‘상업 방송사는 각 주에

서 적용되고 있는 제반 법에 위반되는 방송을 해서

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은 방송 허

가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ACMA는 우선 반 차

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 차별법

20(1)항은‘특정 인종에 대해 혐오감(반감), 경멸

감, 심한 조롱의 대상으로 조장하는 것은 불법

(unlawful)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될

경우 대부분은 벌과금이 부과될 뿐 범법행위로 간주

되진 않는다. 동 법은 민사상의 처벌에 대해서도 명

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차별 행위나 태도가 어느 정

도의 수위에 해당되는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별 행위나 태도가 차별 대상에 대한 신체적

인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신체적 위협을 직/

간접적으로 조장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민사상 처벌을 추진할 경우 해당 주의 검찰 총장

(State Attorney-General)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방송의 경우 반 차별법 하에 민사상 처벌이 행해진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ACMA는 이번에 접수된 안

건들을 인가 조건 조항에 적용하여 심의하지 않았다.

ACMA의 심의과정 중 가장 근간을 이룬 기준은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 상업 라디오 방

송 협회)의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이다. 1930

년 출범한 상업 방송사 협회는 상업 방송사들이 자

발적으로 조직하여 만든 기구로 2002년 기존의

FARB(Federation of Australian Radio Broadcasters)

에서 CRA로 개명되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는 방송법이 정하는 인가조건에 준하며, 동

시에 CRA가 자발적으로 만든 실천 강령에 따라 행

해진다. 실천 강령의 내용은 방송 규제기구인

ACMA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령 내용은 정기적

으로 검토된다. 현 강령은 라디오 방송사, ACMA 그

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2년 간의 검토 과정

을 거쳐 2004년 9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금

년(2007년) 말 공식적인 재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강령이 얼마나 자주 재검토될 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ACMA는 필요시에는 공식적인 재검토 기간이 아니

더라도 재검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

반인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CMA는 심의과정에서 방송 내용이 상업 방송사

실천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프로그

램 수칙 부분의 중상, 비방에 관한 1.3(a)항과, 인종

차별 방송을 금하는 1.3(e)항이 적용되었다. 실천 강

령 1.3(a)항과 1.3(e)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a) 폭력이나 잔혹한 행위를 선동, 조장, 혹은 권장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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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A licensee must not broadcast a program which is likely to incite,

encourage or present for its own sake violence or brutality)

1.3(e) 연령, 민족,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중상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A licensee must not broadcast a program which is likely to incite

or perpetuate hatred against or vilify any person or group on the

basis of age, ethnicity, nationality, race, gender, sexual preference,

religion or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CMA가 접수한 총 불만 건은 8개였는데 이 가운

데 3가지 항에 대해 일종의‘유죄’결정을 내렸고, 나

머지 5가지 항은‘무죄’결정을 내린 셈이다. 유죄 결

정을 내린 3가지 내용과 ACMA의 판결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불만사례 1. 12월 7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폭력을 조장할 소지

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청취자 J씨와의 통화 후에,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진행자 : J씨의 말이 맞습니다. J씨는 경찰과 시의 대응이 다

분히 미온적이라 합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레바논계 말썽꾸러기들이 크로눌라

역에 당도할 시에 바이커족(biker gangs)들로 하여금

이 녀석들을 맞게 하는 겁니다. 바이커족들은 물론

비난도 받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비겁한 레바

논계 녀석들이 바이커족을 보는 순간 놀라서 허겁

지겁 기차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입장료를 내고 볼

정도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을 TV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의 부모, 가족, 친구들이 이

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호주 사람들이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들

에 대해 이해나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ACMA는 보통 청취자라면 위의 내용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폭력을 행하게끔 자극시키고, 폭력을 권장하고, 과격한 행

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고무하고,

�폭력 사용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 질 수 있다.

ACMA 보고서는 레비논계 기차 승객들을 겁주기

위해 바이커족을 데려오자고 한 제안은 레바논계 혹

은 중동계인들이 호주인들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갱 집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

을 집행하는 경찰이 무기력 하다고 하는 다른 코멘트

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CMA

가 보충자료로 제시한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이 경찰인 청취자가 보내온 편지를 진행자가 읽음)

진행자 :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경찰관이 보내온 편

지 내용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경찰직에 몸담고 있

는데 불행하게도 중동계 젊은이들은 호되게 버릇을

고쳐줘야만 말귀를 알아들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올

바른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녀석들은 회초리

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경찰로서는(강압

적으로 진압하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으로

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순 있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중동계 녀석들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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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두려워하는 몽둥이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 녀

석들은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

지어는 법정에 불려 나와서도 웃는 녀석들 입니다.

즉, 바이커족 초대를 승인한다는 것은 폭력을 권장

하고 따라서 폭력을 승인한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위반 이유이다.

불만 사례 2. 2005년 12월 7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민족, 인종,

국적에 근거하여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 소수 민

족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이들을

중상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청취자 J씨와의 통화 후에,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진행자 : J씨의 말이 맞습니다. J씨는 경찰과 시의 대응이 다

분히 미온적이라 합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레바논계 말썽꾸러기들이 크로눌라

역에 당도할 시에 바이커족(biker gangs)들로 하여금

이 녀석들을 맞게 하는 겁니다. 바이커족들은 물론

비난도 받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비겁한 레바

논계 녀석들이 바이커족을 보는 순간 놀라서 허겁지

겁 기차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입장료를 내고 볼 정

도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TV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하는 겁니

다. 그러면 그 녀석들의 부모, 가족, 친구들이 이들

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

고 호주 사람들이라면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들에

대해 이해나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GB는 알란 존스의 코멘트가 몇몇 특정인들을 대

상으로 한 것이지 특종 인종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해명했다. 하지만 ACMA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인 예로 들며 피크닉 지역을 중동계가 독차지

하고 있다는 코멘트는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했다. 

진행자 : (청취자의 이메일을 읽음) 이곳 크로눌라에 사는 사

람들은 중동계 사람들 때문에 이곳 피크닉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중동계 사람들은 위험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웅인 호주인 인명 구조대의

도움을 받죠. 제발 우리 미래의 호주인들을 위해서

라도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레바논 깡패’와‘중동계 사람’을‘호주인’과

따로 분리해 지칭함으로써, ‘레바논 깡패’와‘중동계

사람’을‘호주인’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

다. 따라서 ACMA는 위의 방송 내용에서‘레바논

깡패’와‘중동계 사람’을 빈번하게 언급한 것은 명

백히 특정 인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는 결정을 내렸다.

불만사례 3. 2005년 12월 8일 방송된 프로그램이 민족, 인종,

국적에 근거하여 레바논계 혹은 중동계 소수 민

족에 대한 혐오감/증오감을 조장하거나 이들을

중상할 소지가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방송했다.

(12월 8일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청취자 B와의 전화통화 내용)

청취자 B: 크로눌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를 듣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폭력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저는 중동계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크

로눌라의 문제 지역에 가 봤는데 중동계 사람들에

대한 경멸적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고 그들을 겨

냥한 적대적인 선동행위들을 목격했습니다. 솔직

히 얘기하자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이슈가 있지

만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고 저는 …

인종 차별 방송 심의로 본 호주 언론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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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글쎄요. 경찰이 모든 걸 바로 잡고 사태를 진정시키

지 않을까요?

청취자 B: 그럴까요?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 네. 하지만 B씨 우리 양면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앵글 섹슨계 청소년

들이 부녀자를 성폭행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

면성이라는 듣기 좋은 얘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

지 않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 사는

부모들이 보내는 서신물이 쇄도하는데, 이 중 카톨

릭,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 앵글리칸(영국 성공회)

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하는 입장은 이

사회는 모든 나라사람들의 이민을 환영하지만 정해

진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킬 시에만 그렇다는 것입

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조건과 기준이 지금 제

대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

든 사람이 비난받아야 할 몫이 있다는 등의 완곡한

표현들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시드니에 갱들이

있다는 것과 그 갱들이 모두가 특정 소수 민족 출

신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시드니 전역에 걸쳐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읽어드린 서신 내용에서도 이런 사실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

한 청취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모든 일에는 양면

성이 있다’라고 하자 진행자는‘앵글로 섹슨계 젊은

이들이 서부 시드니에서 여성들을 강간하진 않는다’

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듣기 좋은‘양면성’에

집착하지 말자며 청취자의 발언을 무시했다는 것이

ACMA의 판단이다. ACMA는 또한 위의 통화 내용

중 종교적인 요소와 이민자 사회의 수준이 언급됨으

로써 특정 인종과 종교를 비하하는 듯한 암시를 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부 시드니 지역에서 백인

여성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레바논계로 밝혀

졌고, 이 사건은 한동안 언론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

이 되었고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ACMA는 상기 방송 내용이 그 강간 사건과 중동계

출신들의 범죄 행위 그리고 그들의 반(反) 사회적인

성향을 분명히 연계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II. ACMA발표에 대한 각계의 반응

ACMA의 발표 직후 2GB는 성명서를 내고“해당

프로그램의 주 청취층은 이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쉽게 흔들리거나 자극받지 않는 55세 이상의 호주인

이다. 또한 ACMA에 불만이 전달된 시기는 ABC-

TV에서 알란 존스 프로그램 원고의 일부를 방송한

직후이다. 게다가 불만 신청인들은 그 프로그램을 듣

지도 않는 사람들이다”라며 ACMA의 심의 과정에

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GB의 모회

사인 머쿼리 라디오(Macquarie Radio Network) 주식

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존 싱글톤(John

Singlton)은 ACMA의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어

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ACMA가 취할 조치에 대항

하겠다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GB와 알란 존스의 명예는 이

미 상당히 훼손되었지 않은가? 더 이상의 조치가 없

길 바란다(cited in Bodey, 2007)”.

알란 존스 역시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은 폭동 당시 내가 읽었

던 수많은 이메일 중 단지 3개의 이메일에 불과한 것

인데 내가 그 이메일을 읽은 이유는 폭동에 분노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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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

었다. 그 내용을 내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나로서

는 단지 청취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토크백 쇼의

특성상 몇몇 화난 청취자들의 목소리를 대독했을 뿐이

다. 폭동기간 동안 나는 단호하고 효과적인 경찰의 대

응을 촉구했고, 청취자들에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신신당부했다

(cited in ABC Media Watch, 16 April 2007)”.

호주 프레스 평의회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했던 데이빗 플린트(David Flint)는 난폭한 레바논계

갱 집단들이 크로눌라 해변가로 몰려가 인명 구조원

을 폭행함으로서, 젊은 호주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

로 맞섰을 뿐 호주 언론이 이런 사태 악화를 부추겼

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알란 존스를 옹호했다.  

알란 존스와 오랜 동안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존

하워드(John Howard) 수상은“나는 알란 존스가 호

주 사회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많은 호주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대

변해 주는 탁월한 방송인이다”라며 Alan Jones를 옹

호했다(The Australian, 11 April 2007). 또한 야당 당

수인 케빈 러드(Kevin Rudd) 역시“알란 존스가 진

행하는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참여할 것”이라며 알란

존스의 무고함을 간접적으로 비추었다. 양 당의 총수

가 ACMA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금년

말 연방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호주 앵글로 섹슨 주

류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란 존스를

쓸데없이 비난하여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필요가 없

다는 저의에서 나온 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ACMA의 판결이 상당히 관대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ACMA가 심의한 안건이 모두 8건이었는

데 이 중 다섯 건은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그가 방송했던 대부

분의 내용이 인종 차별이나 폭력을 조장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월 6일 방송된 내용

중 한 청취자가‘그 녀석들 중 한 명만 쏘면 전부 도

망갈 것’이라 하자 진행자는‘네’라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이에 대해 ACMA는 알란 존스가 웃으면서

답한 이 내용은 청취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대화를 종결하려는 의도였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12월 8일자 내용 중 진행자는

‘이번 일요일은 레바논인들에게 보복하는 날이니 모

든 호주인들은 크로눌라 해변가로 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프로그램 진행 중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었다. 이에 대해서도 ACMA는 호주 지역 사회

에서 여러 종류의 소요 및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반복해서 읽었다고 해서 알

란 존스가 폭력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ACMA가 발표한 내

용은 불만 내용 중 최소한의 내용만을 밝힌 미약한

보고서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해 NSW(New South Wales)주 경찰청이 크로

눌라 사태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사태 당시 2GB

를 포함한 언론 매체들이 인종 차별적이고, 부정확하

고,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여 폭동을 선동했다고 발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법을 적용하진 않았었다. 이

런 맥락에서 볼 때, 하워드 수상과 야당 당수가 알란

존스를 옹호하는(즉 ACMA의 발표를 무시하는) 발

언은 현재 보수 성향이 대체로 강한 호주 정치권의

저변에 아직도 인종주의와 국수주의의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인 자유 연합

당 그리고 야당인 노동당은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강력한 대 테러전에 합세해 반 이슬람, 반 중

동이라는‘마녀 사냥’에 집착해 왔는데 이런 이유로

그들의 정책을 방송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지해

온 알란 존스를 보호해 주려한다는 견해도 있다

(Michaels, 2007). 

사실상 9.11 테러 사태 이후 호주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 테러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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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하워드 수상의 친미 일변

도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내 무

슬림 지도자 중 한 명인 쉐익 엘힐라리(Sheik Taj el-

Dene Elhilaly)는 국내∙외에서 공공연히 반 호주적인

발언을 일삼아 호주 언론은 물론 정치인들의 거센 비

난을 받아왔다. 그는‘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옷을

단정치 않게 입으면 성폭행 표적의 대상이 된다’며

호주에서의 이슬람교 차별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었고, ‘모든 무슬림들이 이란이 외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일삼

았다. 정치권에서는 호주 시민권자가 어떻게 그런 반

호주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엘힐라리를 비난하였

는데, 야당은 그가 지니고 있는 시민권 적법여부를 검

토해 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었고, 이민성 장관은

그가 호주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싶

은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호주의 전국지인

『The Australian』지는 엘힐러리의 발언은 호주에 대

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권의 비난에 동참했다.

이런 모든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 볼 때, ACMA보

고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은 9.11 테러 사태

이후 한층 강화된 미국과의 공조를 합리화하려는 정

부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루퍼트 머독 소유의 전국지인 『The

Australian』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ACMA

발표 직후 동 신문은 사설을 통해 알란 존스의‘표

현의 자유’를 옹호했고, ACMA의 결정이 호주의 언

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를 뿌리는 계기라 힐난했다.

그러나 무슬림 지도자인 엘힐라리의‘표현의 자유’

를 언급한 언론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

가 아닐 수 없다. 

반면 방송 주무 부처인 통신성의 헬렌 쿠난(Helen

Coonan) 장관은“자율 실천 강령 내용에 문제가 있

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수정 보완할 것이다”(Coonan, 2007)라며 금년 9

월부터 시작되는 재검토 기간 중에 보다 강경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실천 강령에 포함될 것임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IV. 결 론

ACMA는 2GB에 대해 취해질 제재 조치를 검토하

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ACMA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2GB의 방송권을 취소하거나 인가

조건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는 ACMA와

2GB 경영진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과금과 법적

소송 가능성을 포함하는 내용을 상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강제력은 없지만 사

전 검열제를 실시하여 2GB로부터 향후 위반하지 않

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것으로 두 번째 방법에 무게를 두

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인 방송 인가권에 관한 제재

는 결국 방송사로 하여금 문을 닫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ACMA의 위상이 너무 미미하다는 인

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란 존스의 정치

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과도한 조치 가능성

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번 ACMA보고서를 계기로 제기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호주의 방송 자율규제가 과연 얼마나

잘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범

위에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쉬운 일이 아니

다. 또한 규제기구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

는 규제는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 자

율규제 하에서 ACMA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1990년대 말 언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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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 포 코멘트(cash for comment) 사건 때

ACMA(당시 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미 잘 나타난 바

있다. 캐쉬 포 코멘트는 말 그대로 유명 방송인이 광

고주나 스폰서로부터 그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

램을 통하여 호의적인 코멘트를 해 주는 대가로 금

품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2UE 라디오방송의

인기 토크쇼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알란 존스와 존

로즈(John Laws)는 콴타스(Qantas) 호주 항공사, 시

드니의 스타 시티(Star City) 카지노 등 특정 회사와

방송 홍보를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친 거래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방송인이나 방송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었다. 

이번 ACMA의 유죄 결정으로 호주 방송규제는 새

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

다. 1992년 이전까지 호주의 방송은 당시 정부 규제

기관인 방송평의회(ABT: Australian Broadcasting

Tribunal, ABA의 전신)의 통제 하에 법적 구속을 받

아 왔다. 1992년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들은 최소한

의 통제와 함께,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비해 영향력이 미

약하다는 그릇된 가정 하에 그간의 ACMA의 상업

라디오방송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 왔다며, 방송사의

자율규정과 병행하여 방송위원회 통제가 대폭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전까지 정부의 방송통제를 경험한 바 있는 방송사

들에게 1992년 이전에 가해졌던 것과 같은 정도의 통

제가 재개된다면 이는 방송규제의 역행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력한 방송통제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ACMA의

상업 라디오에 대한 간섭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ACMA의 고민은 자율규제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간섭을 행할 것이냐는 데

에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가 어느 정

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이에 대해 ACMA가 얼

마만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방송 규

제의 핵심 관건이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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